
상해 비즈니스센터 사용 규정

(대    상) 부산에 주 사무소나 공장을 둔 기업으로서 중국 전역 또는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거나 확대시키려고 하는 경우

(신청방법) 별도의 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

(사용인원) 1개 기업당 1명

(선정방법) 사무소 사용신청이 과다할 경우에는 수출실적, 신청순서 등을 감안

하여 소장이 정한다.

(사용기한) 사무소 사용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신청 대기자가 없

을 경우에는 활동실적, 근무태도 등을 감안, 1년씩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 사무소 사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기업은 아래 각호의 실비를 

사무소에 지불하여야 한다.

1. 전화, 팩스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전화료, 팩스료, 복사 

용지비 등

2. 사용자의 과다로 사무소가 사무실 임대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임대료 관리

비 부담이 과중하게 될 경우, 임대료・관리비 일부

(사용시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무소 근무시간에 사무소를 사용함을 원칙으

로 하며, 출장(외근)의 경우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자의무) 사용자는 사무소 직원 및 방문객에게 피해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무실 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사용실적 제출)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상담 및 계약현황을 소장이 정한 서식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 교체 및 철수) 소장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 사용자의 교체 및 철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용자가 근무태도, 인간관계 등이 좋지 않아 사무소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사무소 또는 부산광역시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사용기업이 수출 관련 이외의 활동에 치중했을 경우

4.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교체 또는 철수하는 것이 사용기업과 사무소를 위하

여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무소 사용에 따른 실비부담이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6. 기타 본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